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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1    부

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4다44506  손해배상(산)등

원고, 피상고인     원고 1 외 2명

                    원고들 소송 리인 변호사 서순성

피고, 상고인     피고

                    소송 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종윤 외

원 심  결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3나45498 결

 결 선 고 2006. 9. 28.

 주       문

원심 결  피고 패소부분을 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      유

  1. 상고이유 제1 에 하여

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, 소외 1은 2001. 9. 12.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(번지 

 건물명 생략) 소재 피고 운 의 (업체명 생략)에 입사하여 잉크, 인쇄재료 등을 피

고 소유의 (자동차 등록번호 생략)(이하 ‘이 사건 차량’이라 한다)를 이용하여 그 거래

처에 배달하는 운 기사로 근무하 는데, (업체명 생략)에 물품을 보 할 창고가 없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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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처가 서울 시내 등 근거리일 경우 그 날 물품을 차량에 재하여 배달하고, 안산

시, 의정부시, 용인시, 양주군, 주시, 안성시, 하남시, 화성시, 원주시 등 장거리일 경

우 날 물품을 차량에 재하여 보 한 후 거래일 아침에 배달해 온 사실, (건물명 생

략) 내 주차장에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(업체명 생

략)에 달리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이 없었으므로,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휴

하면서 (건물명 생략) 근처에 주차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후 자택 부

근에 주차하 고, 서울 시외 등 장거래 거래처로 배달을 나갈 경우에는 그 날 물품

을 재한 채 이 사건 차량으로 퇴근하여 자택 부근에 주차하기도 한 사실, 소외 1은 

이 사건 차량을 출․퇴근 등에 임의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2001. 10. 6.경 음주운 으로 

교통사고를 낸 일이 있고,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차량운행의 제지를 받기도 하 으

나,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출․퇴근 등에 임의로 이용한 사실, 소외 1은 20

01. 10. 31. 녁 무렵 다음날 안성시에 있는 거래처에 배달할 물품인 이소 로필알코

올(특 IPA) 47통(17ℓ/통, 합계 799ℓ), 카스백색 200㎏, 진로이슬소주 무 미 400㎏, 선

우이슬소주  100㎏, 세척제(스타워시) 3두(斗), 랑켓 5정 등을 이 사건 차량에 재

한 후, 다음날 아침 일  출차하는 조건으로 (건물명 생략) 경비원의 허락 하에 (건물

명 생략) 내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, 차량 열쇠를 휴 한 채 (업체명 생략) 직원인 소외 

2, 3, 4과 함께 사무실 근처에 있는 ‘(음식 명 생략)’에서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나

어 마시고 다시 근처에 있는 ‘(주 명 생략)’ 호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생맥주를 마시던 

, 21:50경 그곳을 빠져나와 22:10경 알코올농도 0.161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

음날 배달할 물건이 재된 이 사건 차량을 운 하여 귀가하다가 서울 진구 화양동 

서울은행 화양동지  앞에서 진행방향 우측도로 연석을 충돌하고 왼쪽으로 복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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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일으켜, 차량에 재되어 있던 이소 로필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이 바닥에 떨

어지면서 발생한 알코올 등의 출로 인한 화재로 신화염화상 70%  흡입손상을 

입고 치료를 받다가 2001. 12. 15. 08:20경 화상으로 인한 진균 패 증  쇼크, 호흡부

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 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 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

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, 거기에 채증법칙을 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

를 미진한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  2. 상고이유 제2 에 하여 

  원심은  인정사실에 기 하여, 소외 1이 (업체명 생략)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차

량을 업무용뿐만 아니라 사실상 출․퇴근용으로도 이용하여 왔고, 특히 다음날 서울 

시외 등 장거리 거래처로 배달할 경우 이 사건 차량에 배달할 물품을 재한 채 퇴근

한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거래처로 배달한 ,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차량 

열쇠를 휴 하면서 물품의 재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출․퇴근용으

로 이용하는 것에 하여 피고가 묵인하거나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, (업체명 

생략)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장인 소외 2를 심으로 직원이 회식을 하게 되면서 

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 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(건물명 생략) 경비원에게 

부탁하여 빌딩 내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게 된 , 소외 1은 회식을 하면서 

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 으나 다음날 안성시 소재 거래처에 배달을 하여야 하기 때문

에 평소 로 이 사건 차량을 운 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, 이 사건 

차량에 부분의 주변온도에서 발화할 수 있고 화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온에서도 화

재가 일어날 수 있는 험물인 이소 로필알코올 799ℓ가 재하게 되었으므로, 사업

주인 피고로서는 이러한 험물을 운반차량에 재함에 있어 알코올이 샐 우려가 없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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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고한 운반용기에 한 후 이를 다시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운 외장용기에 수납하여

야 함은 물론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른 휘발성 화학물질을 함께 재하지 아니하

여야 하고, 험물이 낙하되거나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결박하여야 함에도, 

이에 미치지 못하는 17ℓ 용량의 라스틱용기 47개에 담으면서 을 소홀히 하 을 

뿐만 아니라 외장용기에 수납도 하지 아니하고, 더욱이 다른 휘발성 화학물질과 함께 

재하면서 이들을 견고하게 결박하지도 않은 상태로 재해 놓은 결과, 이 사건 사고 

당시 알코올이 흘러나오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이 사건 차량  주변이 화염

에 휩싸여 소외 1이 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 등에 비추어, 피고는 그 사업을 

수행하면서 사용․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에 험물을 재함에 있어, 그 업무수

행은 물론 출․퇴근 시에도 피고의 사실상의 묵인 는 방치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

행하여 온 소외 1로 하여  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 을 배려

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소외 1이 

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  그 유족들인 원고들의 손해를 

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하 다.

 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 하기 어렵다. 

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

는 과정에서 생명, 신체,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 ․물  환경을 정비하는 등 

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보호의무를 반함으로써 

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( 법원 2000. 5. 16. 선고 99다4

7129 결, 1999. 2. 23. 선고 97다12082 결 등 참조), 보호의무 반을 이유로 사용자

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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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와 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

는 것이 측되거나 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, 그 측가능성은 사고가 발

생한 때와 장소, 사고가 발생한 경 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( 법

원 2001. 7. 27. 선고 99다56734 결 참조).

  기록에 의하면, 비록 소외 1이 평소 피고 등의 묵인 는 방임 하에 퇴근시 가끔 이 

사건 차량을 이용하 고, 사고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목 에 퇴근의 편의 외에 다

음날 물품배달을 한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사고는 업무 

종료 후 발생하 고 퇴근 후 직원들끼리 가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던 

사실,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운행의 주된 목 은 다음날 물품을 배달하기 한 것이

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고, 소외 1은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

한다는 조건으로 특별히 (건물명 생략)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(건물명 생략) 내 주차장

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 음에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0.161%의 주취상태에

서 무리하게 이 사건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 수 

있으므로,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와 소외 1의 업무 사이에 련성이 

있다고 보기는 어렵고, 따라서 피고에 하여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

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 

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하여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

원심 결에는 보호의무 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한 법리를 오

해한 법이 있고, 이는 결 결과에 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. 

  이 을 지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  다만, 기록에 의하면, 원고들은 선택 으로 피고에 하여 소방법 반 등 불법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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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소방법 등 법령

반 여부 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소방법 등 법령 반과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

는지 여부 등에 하여 심리한 다음  선택 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에 

하여도 나아가 단하여야 할 것이다. 

  3. 결론

  그러므로, 나머지 상고이유에 한 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  피고 패소부분을 

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․ 단하게 하기 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

하여 여 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법       김지형  _________________________

주  심    법       고 철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법       양승태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법       수안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